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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위해 1천만 원 지원
- 신고접수 시군에서 피해사실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폭설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안정비 특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 12일까지 3,017건 피해 접수. 도에서는 16일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 추진
○ 김동연, “기존 관례를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 신속한 피해복구에 초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

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

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지급일은 시군별 상이). 12월 12일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부

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농가와 축산농가는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

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

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최근 경기 상황과 심각한 폭설 피해를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

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

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

겠다”고 강조했다.


